
대형 연구사업 운영비 집행 관련

지원기관 규정 및 공고에 연구책임자의 간접비 사용이 필수인 경우
대학에서 사업단 운영비 지원을 확약한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단운영비 과제 지원

사업단운영비(단위:천원)사업단운영비

지원비율
간접경비 비율

사업단운영비

필수지원여부

사업명

(연구책임자) 운영비간접비정부출연금

47,38367,690350,00070%직접비 23.98% 이내여방산기술보호연구소(최두호)

240,000400,0002,000,00060%직접비 20% 이내여SW중심대학(김희석)

245,592245,5928,460,411100%총사업비 3% 이내여RISE(양지운)

82,771165,5422,083,50050%8.63%여RLRC(백승필)

117,084195,140975,70060%직접비 25% 이내여ITRC(최두호)

113,230188,718975,70060%직접비 23.98% 이내여ITRC(황한정)

25,72651,452300,00050%20.71%여
초소형하이브리드

(박성희)

136,815195,4503,909,00050%국고지원금 5%이내부반도체(양지운)

57,813110,7603,692,00052%총연구비 3% 이내부에코업(김영)

45,67691,3532,904,05650%총연구비 5% 이내부BK

1,112,0901,711,69725,650,367합 계



대형 연구사업 운영비 집행 관련

사용 불가항목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인건비성 경비
(단, 운영비 지원요청서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배분으로 가능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등 직접비 항목
3. 주류 및 유흥성 경비, 연구 목적 외 개인성 경비 등 산학협력단 연구 및 운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비고사용용도계정명세목명구분

교내학술연구활동지원사업의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원사업’ 에 따라 지원

및 관리
연구책임자 성과급연구개발능률성과급성과급

간접비

배분

사업단 행정직원 급여, 법정부담금사업단 인건비지원인력 인건비

운영비

과제

사업단 행정직원 퇴직급여사업단 퇴직급여퇴직급여

사무용 기자재(컴퓨터, 복합기 등)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간접비기자재기자재구입비

비품(책상, 의자, 캐비넷 등)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경비간접비 집기비품집기비품비

지원인력 인건비, 퇴직급여, 기자재 구입비, 집기비품비 이외의 소모성 비용

(회의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유지관리

비, 리스임차료 등)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경비사업단 운영비 산학협력단 연구운영직(사업단 행정직원에 한함)에게 사업단 행정직원수당

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단 행정직원수당

자산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

(세종산학협력단 연구물품 · 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준용)
단가 30만원미만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사용 가능항목



공용장비 사용료 처리방법

24년 혁신법 : 내부거래 예외_공용장비 사용료 집행 가능
25년 혁신법 : 내부거래 예외_공용장비 사용료는 ZEUS에 등록된 공용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함
(IRIS 신문고 답변 : 25년 12월 31일까지 ZEUS 미등록 장비 사용도 가능한 걸로 유예기간을 둠)



공용장비 사용료 처리방법

교외과제관리 > 과제설정 > RND과제여부에 체크된 과제

교외과제관리 > 실행예산 > 세세목코드 및 명칭 세팅

연구비청구 > 재료/연구시설장비 탭에서 입력

사업자번호 또는 거래처명이 고려대학교 법인 산하일 경우 모두 해당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등 )



공용장비 사용료 처리방법

25년 혁신법 : 내부거래 예외_공용장비 사용료는 ZEUS에 등록된 공용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함
26년 1월부터 ZEUS 미등록 장비 사용료는 처리 불가능하며, ZEUS의 NFEC등록번호 입력 필수로 시스템 변경


